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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의 칼럼

이달의 칼럼 대법관이란 자리

대법관은 최근까지도 경외의 대상이고 권

위의 상징이었다. 법학도라면 대부분 잠시

라도 대법관을 꿈꾸게 되지만 감히 근접할 

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곧 알게 된다.

 

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

의 도장값이 최소 얼마라는 말을 가끔씩 듣

게 되었고 실제 그 도장이 필요했던 경우가 

있었다. 그리고 항소심에서 힘겹게 이기고 

상대방의 불복으로 상고가 되자 의뢰인이 

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계속

된 회유를 받기도 하였다. 그 무렵에 너무 화

가 나서 이름이나 빌려주고 엄청난 돈을 받

는 자는 창녀보다 못하다고 비판한 적이 있

었지만 그래도 대법관을 마친 후에 그동안

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까지 하면

서 연민을 느꼈다.

그런데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된 기자가 

‘재판거래 의혹’이 있는 사건의 대법원 선고

를 전후하여 어느 대법관의 사무실을 8회나 

출입하였으며, 그 판결은 전혀 예상외의 내

용으로 선고되었고 그 대법관은 이후 대장

동 사건 회사의 고문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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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았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세상을 놀

라게 하였다. 법조인들조차 대법관 사

무실에 1회라도 방문한 분이 과연 얼마

나 될까. 그럼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확

인조사도 하지 않고 계속 침묵하였고, 

그 대법관은 당당히 변호사 활동을 하

고 있다고 한다. 대법원장은 국민들 앞

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였다가 바로 들

통이 나고도 태연하게 임기를 마칠 예

정이다.

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법관이 된 분

은 본업인 교수 급여보다 몇 배가 넘는 

자문료를 대형 로펌으로부터 받고 평

균 월 1회 이상 로펌의 입장을 대변하

는 의견서를 써준 것이 밝혀졌는데도 

자신이 써 준 로펌의 사건에 대해서는 

회피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60여 건

의 의견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막무가

내로 나왔는데도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

동의를 받아 기어이 대법관이 되고 말

았다.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

필요한 경우에 전문심리위원제도 등을 

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한쪽 당사

자의 입장을 옹호한 것이 너무나 분명

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천만 원씩 받

은 것이 과연 변호사법위반이 아니란 

말인가. 어떻게 그런 분이 학문적 자유

가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

을까. 뻔뻔함과 배짱이 대법관의 최고 

덕목이 되었나. 국회의 청문회와 동의

절차는 그저 장식에 불과하고, 밥값을 

하는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찾기 어렵

다. 같은 대학의 같은 전공 교수가 잇따

라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있으니 대형 

로펌의 공략대상이 충분히 예상되고 

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 반카

르텔 정부라면서 왜 법조카르텔이 이

렇게 기승을 부리는데도 조장하지 못

해 안달인가. 도대체 이게 상식에 맞는 

것인가.

교수가 되어 하루 종일 판례를 읽고 

검토하면서 즐겁게 지내왔지만 이제

는 그 판례도 지겹고 빨리 벗어나고 싶

은 정도이다.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혹

시 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징

계를 받을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

고 진정서 하나 받고 싶지 않아서 잘못

이 없어도 의뢰인의 항의만 있으면 선

임료까지 반납하였는데, 참으로 순진

하였다.

앞으로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대법

관들의 임명이 이어질 것이다. 존경과 

영광은 고사하고 얄팍한 법기술자들이 

나타나 대법관이란 자리가 그만 더럽

혀지길 간절히 소망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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